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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시 고시 제2016 -323호

공유수면 점용․사용 변경허가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

면 점용․사용 변경허가 고시 합니다.

허가번호
점용․사용
장      소

점용․사용 
면적(㎡)

점용․사용
목     적

점용․사용 기간 피허가자
비 고

변경전 변경후 주 소 성 명

2011-39

(’2016-62)

여수시 

돌산읍 

평사리 245-8

지선

53
생굴 

하역용 
호이스트 

‘11.8.22.

~

‘16.8.21.

‘16.12.5.

～

‘21.12.4.

여수시
돌산읍
양지길 
72-14

임종원
기간

연장

2011-40

(’2016-63)

여수시 

돌산읍 

평사리 

1145-9 지선

150
생굴 

하역용 
호이스트

‘11.8.22.

~

‘16.8.21.

‘16.12.5.

～

‘21.12.4.

여수시 
돌산읍 
평사안길

13-8

최은오
기간

연장

2016. 12. .

여 수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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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분의 제목 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

당사자
성명(명칭)  박 주 ○

주   소  전남 여수시 시전4길 12-10(신기동)

 위반 내용
 • 주소 : 여수시 주삼동 772-18번지(지목 : 답)

 • 위반사항 : 주차장 타설(면적 : 223/618㎡)

 처분 내용  • 원상회복 명령(2016년 11월 15일~ 2016년 12월 15일)

 법적근거 및 

조문내용
 • 농지법 제34조 및 제42조

 문 의 처

기관명 여수시청 부서명 농업정책과 담당자 배지나

주   소
전남 여수시 주동1길 32, 여수시농업

기술센터 농업정책과
061)659-4408

여수시 공고 제 2016- 2148호

공시송달 공고

  「농지법」 제42조 위반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

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의 방법)제4항 규정에 따라 
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. 12. 5.

여   수   시   장

1. 공고제목 :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통지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2016. 12. 5 - 2016. 12. 20(15일)

3. 공시송달 내역 

4. 유의사항

   - 위 기한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

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

